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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is used to calculate the risks when hazardous chemicals that is being used on-site has 
been exposed off-site; the biggest factor that impacts the risk is the risks of accident scenarios. This study seeks to calculate risks 
according to accident scenarios by applying OGP/LOPA risk calculating methods for similar facilities, calculate risk reduction ratio 
by inspecting applicable IPL for incidents, and propose an appropriate risk standard for different risk calculating methods. 
Considering all applicable IPL when estimating the safety improvement of accident scenarios, the risk of OGP is 8.05E-04 and 
the risk of LOPA is 1.00E-04, According to the case of IPL, the risk is 1.34E-02. The optimal risk level for accident scenarios 
using LOPA was 10-2, but the appropriate risk criteria for accident scenarios in foreign similar studies were 10-3~10-4, the risk of 
a scenario can be determined at an unacceptable level. When OGP is applied, it is analyzed as acceptable level, but in case of 
applying LOPA, all applicable IPL should be applied in order to satisfy the acceptable risk level. Compared to OGP, the risk is high 
when LOPA is applied. Therefore, the acceptable risk level should be set differently for each risk method.
Key Words :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Risk of Accident Scenarios, Independent Protection Layer, Appropriate Risk Standard

요약 : 장외영향평가란 사업장에서 취급되는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위험도를 산정하는 것으

로, 사고시나리오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고시나리오별 위험도를 산정하고,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최

종 위험도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장의 최종 위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고시나리오별 위험도로, 사업장에서는 

사고시나리오별 위험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동일한 설비에 대하여 OGP/LOPA의 위험도 산정기

법을 적용하여 사고시나리오별 위험도를 산정하고, 각 개시사건별 적용 가능한 완화장치를 검토하여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 

감소율을 산정하고, 위험도 산정기법별 적정 위험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용 가능한 모든 완화장치를 고려하여 사고시

나리오의 안전성 향상도를 산정할 경우 OGP에 의한 위험도는 8.05E-04, LOPA에 의한 위험도는 1.00E-04로 분석되었으며, 
IPL 적용사례에 따라 완화장치를 적용한 경우의 위험도는 1.34E-02로 분석되어서, 완화장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LOPA 
적용시에 비해 위험도가 33배 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장치 적용 수준에 따른 안전성 향상율을 비교 검토하여 

장외영향평가 시 사업장의 적정 위험도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LOPA를 적용한 사고시나리오의 적정 위

험도 기준은 10-2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유사연구의 사고시나리오별 적정 위험도 기준은 10-3~10-4 수준으로, LOPA를 적용하

여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를 산정하는 경우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LOPA를 적용하는 경우 허용 

가능한 위험도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완화장치 적용 원칙 외에 추가로 적용 가능한 모든 완화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OGP에 비해 LOPA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험도 기법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도 수준을 

다르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장외영향평가,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 독립방호계층, 적정 위험도 기준

1. 서 론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화학물질의 누출에 따른 

독성,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학물질 누

출에 대비하고 누출 시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1)을 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제도

를 실시하고 있다. 장외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장에서 취급하

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사업장 영역 밖으로

의 피해거리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위험도를 예측하여 유

해화학물질 누출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

하는 제도로서,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

하여 사고시나리오별 위험도를 산정하고 위험도 감소대책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최종 위험도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장의 최종 위험도는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사고

시나리오별 위험도,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고려하여 고․

중․저의 3단계로 구분되어 결정되고, 산정된 위험도에 따

라 안전진단 주기가 각각 4년․8년․12년으로 결정되며,2,3) 
산정된 위험도가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

평가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유

해화학물질 취급설비에 완화장치를 적용하여 사고시나리오

의 위험도를 낮추고, 유지보수, 자체점검 계획 등을 수립하

고 소화설비, 방재자원 확보 등의 안전성 확보방안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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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업장의 위험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이 중 사업장

의 최종 위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고시나

리오의 위험도이다.
국내 장외영향평가의 사고시나리오 위험도 산정은 OG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il & gas producers) 및 LOPA 
(layer of protection analysis)를 통해 산정한다.2,3) 하지만 현

행 장외영향평가제도에서는 LOPA를 통한 위험도 산정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에 모든 완화장치

를 적용함을 인정하지 않고 독립방호계층(independent pro-
tection layer, IPL) 적용사례에 따라 보수적 적용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다수의 완

화장치 적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 유지보수 대상 설비

의 증가로 인한 관리적 측면의 문제 등의 문제로 방류벽, 트
렌치 등 일부 완화장치만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사고시나리

오의 위험도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설비에 대하여 OGP

와 LOPA 등 2종류의 위험도 산정기법을 적용하여 사고시

나리오의 위험도를 산정하고 개시사건별 적용 가능한 완화

장치를 적용하여 안전성 향상도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완화

장치 적용 시 보수적 적용방안과 일괄적용 방안의 안전성 향

상율을 각각 산정하고, 완화장치 적용 수준에 따른 안전성 

향상율을 OGP의 위험도 산정 결과와 비교하여 사고시나리

오의 적정 위험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장외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검토하

였고, 해외 위해관리계획 및 장외영향평가제도 중 국내 장

외영향평가제도와 가장 유사한 미국의 장외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1. 국내 장외영향평가제도

장외영향평가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화학물질관

리법｣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제도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설치․운영 전에 유해화학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 또는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이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운영하는 신규시설과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허가받은 유해화학

물질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 내 취급시설의 

증설․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변경․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

대되는 사업장이 제출 대상이 된다. 또한 2014년 12월 31

Table 1. Components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Component  Details

Basic 
information 
assessment

1. General information and business overview handling 
facilities

2. List of chemical hazard information
3. Handling facilities and specification list
4. The process information, operating procedures and 

Instructions
5. Information handling facilities located
6. Surrounding location information
7. Weather information

Off-site 
assessment 
information

1. Process hazard analysis
2. Accident scenario selection
3. Surrounding business impact assessment
4. Risk analysis
5. Ensuring the safety measures

Other legal 
relations and 
information

1. Other legal relations and information

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경

과규정에 따라 2015년~2019년 사이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서의 세부 내용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장

외영향평가서는 “기본평가 정보”, “장외평가 정보”, “타 법

률과의 관계정보”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내용은 

‘환경부고시 제2016-76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2.2. 해외 장외영향평가제도

국내 장외영향평가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미국의 장외

영향평가제도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1990년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CAA) 개
정에 따라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위해관리계획(risk mana-
gement plan, RMP)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위해관리계획에

는 계획안 요약, 등록정보, 최근 5년간 사고 기록, 장외영향

평가, 예방프로그램, 비상대응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중 장외영향평가에서는 사고 발생 시 사고

물질의 사업장 밖 누출로 인한 인근 환경 및 주민에게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장외영향평가제도의 규제물질은 독성물질 77종, 가

연성물질 63종, 총 140종의 물질이며, 해당 물질에 대하여 

최악의 누출시나리오(worst case scenario, WCS)와 대체 누

출시나리오(alternative case scenario, ACS)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최악의 누출시나리오는 배관의 손상, 저장탱크의 

폭발 등의 상황으로 많은 양의 규제물질이 사업장 밖으로 

누출되어 넓은 위험 거리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업

장 밖으로 위해물질이 배출되었을 때 인체 및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며, 대체 누출시나리오는 일반적으

로 쉽게 발생 가능한 상황에서 일정량의 위해물질이 사업장 

밖으로 누출되었을 때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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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MP program levels and requirment

Program level Description Requirements

Program 1

Requirements apply to processes where a worst case release, 
as determined by the hazard assessment, is not expected to 
reach public receptors; no accidental release has occurred 

in the last five years that caused specified offsite impacts; and 
the facility has coordinated emergency response procedures 
with the local planning and response organizations. The most 
likely processes for this program level are those at remotely 

located facilities and/or those using listed flammable chemicals. 

•Conduct an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that evaluates worst- 
case accidental release scenario(s); 

•Document the five-year history of certain accidental releases of 
regulated substances from covered processes

•Coordinate response plans with local emergency planning and 
response agencies; and

•Revise, update, and submit the RMP at least every five years. 

Program 2
Requirements apply to processes that do not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Program 1 or 3. 

•Conduct an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that evaluates worst- 
case accidental release scenario(s);

•Document the five-year history of certain accidental releases of 
regulated substances from covered processes

•Coordinate response plans with local emergency planning and 
response agencies; and

•Revise, update, and submit the RMP at least every five years.
•Evaluate alternative accident release scenarios and establish
•An integrated prevention program for managing risk
•Provisions for responding to emergencies; and
•An overall management system supervising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ogram elements. 

Program 3

Requirements apply to processes not eligible for Program 1, and 
which are in certain specified industrial categories or are already 

subject to the OSHA 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standard. These generally include higher-risk, complex 
chemical processing and petroleum refining operations. 

•Conduct an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that evaluates worst- 
case accidental release scenario(s); 

•Document the five-year history of certain accidental releases of 
regulated substances from covered processes

•Coordinate response plans with local emergency planning and 
response agencies; and

•Revise, update, and submit the RMP at least every five years.
•Evaluate alternative accident release scenarios and establish
•An integrated prevention program for managing risk
•Provisions for responding to emergencies; and
•An overall management system supervising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ogram elements. 

EPA에서는 규제 물질과 사업장 내의 사고내역 등을 기준

으로 위해관리계획 프로그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프로

그램 1 수준에서는 최악의 누출시나리오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2 또는 3 수준에서는 1개 이상의 대체 누

출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Table 2에 위해관

리계획 프로그램 적용 수준과 요구사항을 나타내었다.4,5)

3.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 산정 방법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 산정 절차는 사고시나리오 선정, 
개시사건 파악, 완화장치 목록 검토, 사고시나리오의 위험

빈도 산출 및 위험도 평가의 5단계로 수행된다.2,3,6~8)

3.1. 사고시나리오 선정

사고시나리오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장 외부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선정한다. HAZOP (HAZard 
& OPerability review), what-if 등 정성적 위험성평가 후 안

전조치의 적절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개선권고사항

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개선권고사항의 수준이 모

호한 경우 분석대상 시나리오로 선정한다.

3.2. 개시사건 파악

개시사건 파악 단계는 대상으로 선정된 사고시나리오의 

구역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이 발생

할 수 있는 개시사건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사고시나리오 

대상설비로부터 다음 설비로 인입되는 과정에 포함된 밸브, 
플랜지, 펌프 등의 종류와 개수를 파악한다.

3.3.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빈도 산정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빈도는 사고시나리오 대상설비의 파

열, 배관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의 화학사고의 발생확

률을 의미한다.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빈도는 사고시나리오 

구역 내 개시사건 대상설비의 개수와 개시사건별 발생빈도

를 곱하여 산정한다.

3.4. 완화장치 적용에 따른 안전성 향상율 산정

정성적 평가에서 파악한 현재의 안전조치 중 적용 가능

한 완화장치를 검토한다. 전 단계에서 산정한 사고시나리오

의 위험빈도에 각 개시사건별로 적용할 수 있는 완화장치

를 적용하여 안전성 향상율을 산정하고 개시사건별 위험도

를 합산하여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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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험도 평가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는 전단계에서 산정한 사고시나리

오의 위험빈도에 영향범위 내 주민의 수를 고려한 화학사

고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위험도 평가 단계에서는 위험빈도 

산출 단계에서 산출한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에 대상 시나

리오의 피해반경 내 주민수와 타 업체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를 산정한다. 위험도 산정 후 risk matrix 
등을 이용하여 위험도 허용수준과 비교하여 허용수준보다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완화장치를 검토하여 사고시

나리오의 위험도를 허용수준 내로 낮추는 단계이다.

3.6. 위험도 산정 기법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를 산정하는 기법은 OGP와 LOPA 
2종류가 있다. OGP9)는 탄화수소 계열을 취급하는 설비 및 

공정의 위험도를 산정하는데 적합한 기법으로, Table 3과 같

이 개시사건 대상 설비를 배관, 플랜지 등 총 16종으로 구분

하고 각 설비별로 연결 배관의 직경과 누출공 크기를 고려

하여 개시사건 발생빈도를 적용한다. Table 3의 목록에 정의

된 설비 외에 반응기, 스크러버, 흡수탑, 정제타워 등은 pro-
cess vessel로, 배관 연결부는 플랜지로 간주하고 위험도 분

석을 실시한다.
OGP에서는 누출타입을 full releases, limited releases, zero 

pressure releases로 구분하여 개시사건 발생빈도를 산정한

다. Full releases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이 사고시나리오 대

상 설비의 누출공 전체에서 누출되는 것으로 물질의 누출은 

긴급차단 또는 물질의 전량 누출시까지 계속된다. Limited 
releases는 full releases의 누출조건과 동일하나 누출공은 full 
releases의 20% 수준으로 누출속도가 훨씬 작다. 이는 작업

자의 밸브 폐쇄, 중앙제어실에서의 설비 차단 등으로 유해

화학물질의 누출이 국부적으로 격리되기 때문이다. Zero 
pressure releases는 장비의 정상 작동 압력이 0이거나 유지

보수를 위한 감압 등으로 인하여 누출 장비 내부의 압력이 

0에 가까운 경우의 누출로, 일반적으로 사고시나리오의 위

험도 산정 시 제외된다.

Table 3. OGP data

OGP data

1. Steel process pipes  9. Compressor : Centrifugal

2. Flange 10. Compressor : Reciprocating

3. Manual valve
11. Heat exchanger : Shell & tube, shell 

side HC

4. Actuated valve
12. Heat exchanger : Shell & tube, tube 

side HC

5. Instrument connections 13. Heat exchanger : Plate

6. Process vessels 14. Heat exchanger : Air-cooled

7. Pump : Centrifugal 15. Fliter

8. Pump : Reciprocating 16. Pig traps

LOPA10,11)는 정성적으로 위험의 판정이 어렵거나 사고의 

결과가 심각할 경우 적용하는 반 정량적 평가기법으로 원

하지 않는 사고의 빈도나 강도를 감소시키는 독립방호계층

(IPL)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LOPA는 정량적 평가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정성적 평가방법에 비

해 신뢰도가 높으며, 위험성 평가 결과의 도출이 빠르고 효

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사고에 대

한 시나리오 적용이 불가능하고 정량적 평가방법에 비해 신

뢰도가 낮으며 누출물질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누출량만

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사고의 피해규모를 예측하지 못하

여 위험을 정밀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LOPA
는 사고위험 확인, 사고시나리오 선정, 초기사건 및 빈도확

인, IPL 규명, 위험도 추정, 위험성 평가의 6단계를 거쳐 수

행된다.

3.6.1. 사고위험 확인

HAZOP과 같은 이전에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시

나리오를 이용하여 사고위험을 확인한다. 통상적으로 위험, 
운전분석 평가와 같은 정성적 위험성평가에서 사고위험의 

영향을 확인한 후 영향을 평가하여 그 크기를 추정한다.

3.6.2. 사고시나리오 선정

LOPA는 한 번에 하나의 시나리오에만 적용하며, 시나리

오는 하나의 원인(초기사고)과 쌍을 이루는 하나의 결과로 

제한한다.

3.6.3. 초기사건 및 빈도확인

초기사건은 모든 안전장치가 실패한 경우의 영향을 나타

내야 하며, 빈도는 시나리오가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운

전형태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LOPA 평가자는 LOPA 결과

의 일관성을 얻기 위해 빈도를 평가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3.6.4. IPL 규명

주어진 시나리오에 대해 IPL의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기

존의 안전장치를 알아내는 단계이다. 어떤 사고시나리오는 

하나의 IPL만을 필요로 하지만 다른 사고시나리오는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도를 얻기 위해 다수의 IPL 적용을 요

구하는 경우가 있다. LOPA 평가자는 평가 시 사용할 수 있

도록 결정된 IPL 값을 준비하여 사고시나리오에 가장 적합

한 IPL을 선택해야 한다.

3.6.5. 위험도 추정

사고시나리오의 영향, 초기사고, IPL data를 결합하여 사

고시나리오의 위험도를 수학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이다. 위
험도는 초기사건의 발생빈도와 IPL의 요구작동 시 고장확

률의 곱으로 추정하며, 사고 영향의 정의에 따라 다른 요소

들도 계산과정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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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valuation results of initiating event of the storage tank (outside).

3.6.6. 위험성 평가

LOPA 기법을 적용하여 위험도 결정을 해야 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단계이다. 사고시나리오의 위험을 사업장의 허

용 위험기준이나 관련된 목표와의 비교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사고시나리오별 위험도 산정 및 안전성 향상

4.1. 사고시나리오 대상설비 선정

사고시나리오 대상설비 선정 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개시사건 대상 부속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시

사건 대상 부속설비로는 상압탱크, 고압탱크 등의 탱크류와 

배관, 배관에 연결된 플랜지 및 밸브, 화학물질 이송 펌프 

등이 해당되며, 설비에 따라 압력게이지, 수위게이지 등의 

계측설비가 포함된다.
사고시나리오 대상설비는 저장․보관시설과 제조․사용

시설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저장보관시설은 저장시설, 보
관시설로 구분되며 저장시설은 옥외, 옥내 및 지하 저장탱

크를 의미하며, 보관시설은 건물 등의 구조물 내부에 드럼, 
용기 등을 보관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저장시설은 옥외․

옥내․지하 저장탱크 등 3종의 설비를 선정하였으며, 보관

시설의 경우 사고시나리오 구역 내 개시사건이 저장용기와 

플랜지 두 종류뿐이므로 적용할 수 있는 개시사건과 완화

장치가 많지 않아서 대상설비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서 선정한 사고시나리오 대상설비를 Table 4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제조․사용시설은 반응기, 교반기, 고압용기 등 6
종의 8개 설비를 선정하였다.

Table 4. Facilities of accident scenario

Storage facilities Manufacturing facilities

- Storage tank (outside) : 1EA
- Storage tank (inside) : 1EA
- Storage tank (underground) : 1EA

- Reactor : 2EA
- Condenser : 1EA
- Receiver tank : 1EA
- Mixer : 2EA
- Stripper : 1EA
- High pressure vessel : 1EA

4.2.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 산정

선정된 대상 설비 중 옥외 저장탱크의 사고시나리오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개시사건을 검토하여 사고시나리오별 

위험도를 산정하였다. 옥외 저장탱크의 개시사건 케이스 검

토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플랜지 58개, 밸브 54 등 총 

138건의 개시사건이 도출되었다.
옥외 저장탱크 외에 대상 설비로 선정한 10개의 설비 또

한 옥외 저장탱크와 동일하게 개시사건 케이스를 검토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모든 대상 설비의 사고시나리오 구

역 내에 펌프, 밸브, 플랜지 및 상압 저장탱크가 포함되어 

있고, 반응기의 경우 게이지(instrument connection)가 1~5개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압용기의 경우 상압저장탱

크 대신 고압용기가 개시사건에 포함되었다.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는 OGP와 LOPA 등 두 가지의 기

법을 적용하여 각각 위험도를 산정하였다.9~11) OGP 개시사

건 대상 설비는 Table 1과 같이 배관, 플랜지 등 16종으로 

구분하고 각 설비별로 연결 배관의 직경과 누출공 크기를 

고려하여 개시사건 발생빈도를 적용하였으며, LOPA 적용 

시에는 개시사건 대상 설비를 배관파열․누출, 상압탱크 고

장, 개스킷 누출, 펌프 고장, 외부화재 등 16종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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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isk calculation results of the accident scenario by OGP in storage tank (outside)

Accident scenario
facilities

Equipment
OGP

Initiating event Likelihood Quantity Risk

Storage tank
(outside)

Manual valve Manual valve (2") full release (/yr) hole 3 to 10 mm 4.90E-06 54 2.65E-04

Steel pipe Steel pipe (2") full release (/yr meter) hole 3 to 10 mm 7.00E-06 20 1.40E-04

Process vessel Process vessel (50 to 150 mm connections) full release (/yr) hole 3 to 10 mm 1.00E-04 1 1.00E-04

Pump Pump centrifugal (50 to 150 mm inlet) full release (/yr) hole 3 to 10 mm 2.90E-04 5 1.45E-03

Flange Flange (2") full release (/yr) hole 3 to 10 mm 4.00E-06 58 2.32E-04

Total 2.19E-03

Table 5. Quantity of evaluation results of initiating event

Accident 
scenario facilities

Equipment

Manual 
valve

Steel 
pipe

Process 
vessel

Pump Flange
Instrument 
connection

Storage 
tank

outside 54 20 1 5 58

inside 4 20 1 1 12

under-
ground

4 20 1 1 5

Reactor
1 2 20 1 5 3

2 4 20 2 11 5

Condenser 1 20 1 2

Receive tank 2 20 1 1

Mixer
1 5 20 1 1 14

2 2 20 1 6

Stripper 7 20 1 1 10

High pressure 
vessel

31 20 1 31

여 개시사건 발생빈도를 적용하였으며, LOPA의 경우 밸브

와 플랜지를 구분하지 않아 밸브의 개시사건을 플랜지로 

간주하고 위험도 산정을 실시하였다.
대상 설비 중 옥외 저장탱크의 위험도 산정결과를 Table 

6 및 7에 나타내었다. OGP를 적용한 사고시나리오의 위험

도 산정 결과, 펌프에 의한 위험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총 위험도는 2.19E-03로 나타났다. LOPA를 적용한 사고시

나리오의 위험도 산정 결과는 플랜지에 의한 위험도가 자

장 크게 나타났으며, 총 위험도는 1.72E+00로 산정되었다. 
LOPA 적용 시의 위험도가 OGP 위험도 대비 788배 높게 

나타났다.
옥외 저장탱크의 위험도 산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장․

보관시설 및 제조․사용시설 대상설비 전체 11종의 위험도

를 산정한 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OGP 적용 시 사고

시나리오의 평균 위험도는 8.05E-04로 산정되었고, LOPA 적
용 시의 평균 위험도는 4.39E-01로 산정되어서 LOPA의 경

우가 OGP 대비 약 500배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위

험도 산정 기법 시 개시사건 발생빈도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

하여, OGP의 경우 완화장치가 다수 포함된 설비의 사고발

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시사건의 발생빈도를 산정하여 위

험도를 산정하지만 LOPA의 경우 누출물질의 특성을 고려

하지 않고 누출량만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식으

Table 7. Risk calculation results of the accident scenario by 
LOPA in storage tank (outside)

Accident
scenario
facilities

Equip-
ment

LOPA

Initiating event
Likeli-
hood

Quan-
tity

Risk

Storage
tank

(outside)

Manual 
valve

- - 　 　

Steel 
pipe

Piping rupture/100 m 1.00E-05 1 1.00E-05

Piping leak/100 m 1.00E-03 1 1.00E-03

Process 
vessel

Atmosphere tank 
failure

1.00E-03 1 1.00E-03

Pump Pump seal filure 1.00E-01 5 5.00E-01

Flange Gasket/pcking bowout 1.00E-02 112 1.12E+00

Etc Small external fire 1.00E-01 1 1.00E-01

Total 1.72E+00

Table 8. Risk calculation results of the accident scenario

Division OGP LOPA

Storage
facilities

Storage tank (outside) 2.19E-03 1.72E+00

Storage tank (inside) 5.98E-04 3.62E-01

Storage tank (underground) 5.70E-04 2.92E-01

Manufac-
turing

facilities

Reactor-1 1.14E-03 1.72E-01

Reactor-2 1.85E-03 2.53E-01

Condenser 2.53E-04 1.32E-01

Receiver tank 2.54E-04 1.32E-01

Mixer-1 6.11E-04 3.92E-01

Mixer-2 2.74E-04 2.82E-01

Stripper 6.04E-04 3.72E-01

High pressure vessel 5.16E-04 7.21E-01

로 개시사건 발생빈도가 LOPA에 비해 OGP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3. 완화장치 적용에 따른 안전성 향상도 산정

사고시나리오별 위험도를 산정한 후 사고시나리오의 위

험도 감소를 위하여 완화장치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안전성 

향상도를 산정하였다. 완화장치는 수동․능동적 완화장치

로 구분되며, 개시사건별로 적용할 수 있는 완화장치의 종

류가 상이하므로 개시사건별 적용 가능한 수동․능동적 완

화장치를 검토하였다. 단, OGP의 경우에는 개시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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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IPL application

Equipment Initiating event IPL PFDs

Steel pipe

Piping 
rupture/100 m

piping leak/
100 m

P-1 Dike 1.0E-02

P-2
Underground 

drainage system
1.0E-02

A-1
Gas detector and 

emergency shutoff valve
1.0E-02

A-2 Relief valve/rupture disc 1.0E-02

Process
vessel

Atmosphere 
tank failure

P-1 Dike 1.0E-02

P-2
Underground 

drainage system
1.0E-02

P-3 Open vent with no valve 1.0E-02

Pump
Pump seal 

failure

P-1 Dike 1.0E-02

P-2
Underground 

drainage system
1.0E-02

A-4
Pump emergency 

control device
1.0E-02

Flange
Gasket/
packing 
blowout

P-1 Dike 1.0E-02

P-2
Underground 

drainage system
1.0E-02

A-1
Gas detector and 

emergency shutoff valve
1.0E-02

A-2 Relief valve/rupture disc 1.0E-02

Etc.
Small 

external fire
A-4

Fixed fire extin-
guishing system

1.0E-01

빈도 데이터 계산 과정에서 완화장치가 적용된 사건의 발생

빈도를 사용하였으므로, 안전성 향상도 산정 시 완화장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GP와 LOPA 각
각의 위험도를 산정하고 LOPA의 위험도 산정 결과에 완화

장치를 적용하여 OGP와 LOPA의 위험도를 비교하였다. 개
시사건별 적용 가능한 완화장치 목록을 Table 9에 나타내

었다.
일반적으로 완화장치 적용 시 IPL 적용사례에 따라 보수

적으로 완화장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12)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IPL의 완화장치 적용사례 외에 추가로 완화장치

를 적용하여 완화장치의 일괄적용과 보수적 적용 시의 안전

성 향상도를 비교하였다.
저장․보관시설 및 제조․사용시설 대상설비 11종류의 안

전성 향상도 산정결과를 Table 10에 나타내었다. OGP 적용 

시 사고시나리오의 평균 위험도는 8.05E-04, 완화장치를 적

용하지 않는 경우의 평균 위험도는 4.39E-01이었으며, 완화

장치를 보수적으로 적용한 경우의 평균 위험도는 1.34E-02, 
완화장치를 일괄 적용한 경우의 평균 위험도는 1.00E-04로 

산정되어서, LOPA를 적용하고 완화장치를 일괄적으로 적

용하여 산정한 위험도는 OGP의 위험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LOPA의 개시사건 발생빈도는 완화장치가 고

려되지 않은 데이터로, 모든 완화장치를 적용할 경우 완화

장치를 고려한 발생빈도를 적용하는 OGP의 위험도와 유사

한 값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LOPA 적용 시 완

화장치를 보수적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완화장치를 적용하

Table 10. Risk reduction results of the accident scenario

Division OGP

LOPA

Apply 
to all

Conserva-
tive apply

Unapplied

Storage
facilities

Storage tank 
(outside)

2.19E-03 1.01E-04 2.62E-02 1.72E+00

Storage tank 
(inside)

5.98E-04 1.00E-04 1.26E-02 3.62E-01

Storage tank 
(underground)

5.70E-04 1.00E-04 1.19E-02 2.92E-01

Manu-
facturing
facilities

Reactor-1 1.14E-03 1.00E-04 1.07E-02 1.72E-01

Reactor-2 1.85E-03 1.00E-04 1.15E-02 2.53E-01

Condenser 2.53E-04 1.00E-04 1.03E-02 1.32E-01

Receiver tank 2.54E-04 1.00E-04 1.03E-02 1.32E-01

Mixer-1 6.11E-04 1.00E-04 1.29E-02 3.92E-01

Mixer-2 2.74E-04 1.00E-04 1.18E-02 2.82E-01

Stripper 6.04E-04 1.00E-04 1.27E-02 3.72E-01

High pressure 
vessel

5.16E-04 1.00E-04 1.62E-02 7.21E-01

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약 33배의 위험도가 감소하였으며 

일괄 적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약 

4,300배의 위험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사고시나리오의 적정 위험도 기준 제시

우리나라에서는 장외영향평가의 위험도 산정 시 LOPA
를 권장하고 있으며, IPL 적용사례에 따라 보수적으로 완

화장치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OGP를 적용하여 

위험도를 산정한 결과 최소 2.53E-04, 최대 2.19E-03, 평균 

8.05E-04로 나타났으며, LOPA를 적용하여 위험도를 산정한 

결과 개별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는 최소 1.03E-02, 최대 

2.62E-02, 평균 1.34E-0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OGP 적용 시 개별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가 10-4 미만

인 경우, LOPA 적용 시 개별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가 10-2 
미만인 경우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간주하여 적정 위험도 

기준을 제시하였다. 단, 해당 기준은 영향범위 내 주민수와 

타 업체 근로자수 등 사고의 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빈

도이다.
제시한 위험도 기준의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사고시나리

오의 위험도를 산정한 유사 연구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Carter13)

은 risk matrix를 작성하여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였

는데,14) risk matrix에 따르면 개별 사고시나리오의 최대 허

용 위험도는 10-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Melchers15)는 기

존 영국의 위험도 산정 연구를 인용하여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 관리 시 허용 가능한 위험도 수준을 최대 10-4 수준

으로 설정하였다.16~18) 10-4~10-6 사이의 위험도는 허용 가능

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10-7 이하의 위험도는 무시할 만

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Anton19)은 LOPA 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완화장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개시

사건의 발생확률을 위험빈도가 10-2를 초과하는 경우,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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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인 경우, 10-4 미만인 경우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정

하였다.19)

사고시나리오의 적정 위험도 설정과 관련된 유사 연구 

검토 결과, 사고시나리오의 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빈

도를 기준으로 한 허용 가능한 위험도 수준은 10-3~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별 사고시

나리오의 적정 위험도 기준은 OGP 적용 시 10-4, LOPA 적
용 시 10-2 수준으로 LOPA를 적용하는 경우 해외 유사연

구의 적정 위험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
용 가능한 완화장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LOPA가 아

닌 OGP를 통해 위험도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장외영향평가제도에서는 OGP 또는 LOPA

를 적용했을 경우 판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동

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도를 산정하여도 위험도 산정 

기법에 따라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

다. 따라서 장외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위험도 평가 시 

OGP와 LOPA를 적용했을 경우의 판정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적절한 판정 기

준과 위험도 산정 시 OGP와 LOPA를 적용해야 하는 사업장

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설비에 대하여 OGP와 LOPA 등 

두 종류의 위험도 산정기법을 적용하여 사고시나리오의 위

험도를 산정하고 개시사건별 적용 가능한 완화장치를 적용

하여 안전성 향상도를 산정하였다. 완화장치 적용 시 보수

적 적용방안과 일괄적용 방안의 안전성 향상율을 각각 산

정하고, 완화장치 적용 수준에 따른 안전성 향상율을 OGP
의 위험도 산정 결과와 비교하여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OGP와 LOPA의 두 가지 기법을 적용하여 사고시나리

오의 위험도를 산정한 결과, 저장․보관시설과 제조․사용

시설 모두 LOPA를 적용하여 산정한 위험도가 OGP 대비 

약 500배 높게 분석되었다.
2) 적용 가능한 모든 완화장치를 고려하여 사고시나리오

의 안전성 향상도를 산정할 경우, OGP에 의한 위험도는 

8.05E-04, LOPA에 의한 위험도는 1.00E-04로 두 종류의 위

험도 산정기법을 적용한 결과가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었

으며, IPL 적용사례에 따라 보수적으로 완화장치를 적용한 

경우의 위험도는 1.34E-02로 분석되어서, 완화장치를 적용

하지 않은 경우의 LOPA 적용시에 비해 위험도가 33배 가

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LOPA를 적용하여 완화장치 적용 원칙에 따른 사고시

나리오의 적정 위험도 기준은 OGP 적용 시 10-4 미만, LOPA 
적용 시 10-2 미만으로 설정하였으나, 해외 유사연구의 사고

시나리오별 적정 위험도 기준은 10-3~10-4 수준으로, LOPA
를 적용하여 완화장치 적용 원칙에 따라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를 산정하는 경우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4) LOPA를 적용하는 경우 허용 가능한 위험도 수준을 만

족하기 위해서는 완화장치 적용 원칙 외에 추가로 적용 가

능한 모든 완화장치를 적용하여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분

석되며, OGP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OGP에 비해 LOPA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험도 기법별로 허용 가능

한 위험도 수준을 다르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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